
한국-중국 자유무역지대공동위원회 결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개정 및 제3.28조제4항라호 정정

공동위원회는,

관세위원회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이하 
“원산지 증명서”라 한다)를 개정하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79조에 따라 「대
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3.28조
(원산지규정소위원회)제4항라호의 오기를 정정하기로 2020년 7월 29일 합의했음을 주목하고,

원산지 증명서 개정 및 제3.28조(원산지규정소위원회) 정정이 해당 상품에 관한 협정상의 특혜
대우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인정하며,

공동위원회가 협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협정 제19.2조(공동위원회의 기능)제1
항가호 및 나호와 제2항다호 그리고 제19.3조(공동위원회의 절차 규칙)제1항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원산지 증명서 제6란의 “최대 20”이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제6란에 관한 원산지 증
명서 뒤쪽 설명의 “물품의 연번을 기재하며, 물품의 연번은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야 할 것이다”라는 문구는 “물품의 연번을 기재한다”로 대체한다.

2. 제3.28조(원산지규정소위원회)제4항라호의 “제3.4조와 제3.5조”라는 문구는 “제3.5조
와 제3.6조”로 대체한다.

이 결정은 서명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위에 언급된 개정 및 정정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022년 3월 14일,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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